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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게재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vol.1）

※이 자료집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이 자료집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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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에 대하여 1 -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자료집의 평가

작성 목적

   2014년도(헤이세이 26년도)부터 내각관방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위탁에 의해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위탁 업무에서 수집된 자료는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설치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내의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또한 자료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있다.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는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자료 이미지(PDF 파일)와 자료 
개요, 내용 견본(관련 부분 발췌) 및 속성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편 자료 조사 보고서는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판)
으로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수집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을 시대 구분을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제에 따른 해설과 자료 소개가 있으나 자료 자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자료 이미지를 완전히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사 연구 및 다케시마에 대한 이해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한 자료 조사의 성과를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주제별로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해설이 포함된 형태로 자료 이미지 전체 또는 다케시마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이 자료집이다.
   자료집을 작성할 때에는 자료 조사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설치한 연구위원회(멤버는 오른쪽에 기재)의 감수를 
받았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각각 소장기관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 공개에 협력해 주신 
관계 기관 및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자료 수록 방침

　해당 자료가 장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수록하였고, 

페이지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만을 수록하였다. 자료 이미지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게재하고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후)의 텍스트를 ‘내용 견본’으로서 입력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에는 구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자체로 

치환(島根縣→島根県(시마네현) 등)하였고 판독이 곤란한 
문자는 ■으로 표시했으며 명확한 오자나 오기를 그대로 

입력한 부분에는 ‘(원문 그대로)’를 넣었다. 생략 부분에는 

‘(생략)’을 넣었다.

（1）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시대 구분 설정

　에도 시대(1603~1868)에 요나고 주민(오오야(大谷) 가문,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도항했는데 그 도중에 다케시마에서 어렵에 종사하였다. 울릉도 도항은 1618년
(겐와 4년)에 시작되어(1625년이라는 설도 있음) 1696년(겐로쿠 9년), 이른바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一件)으로 끝을 맺었으나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 다시 다케시마를 이용하는 것이 
활발해졌고 1905년에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
岐島司)의 소관으로 삼았다. 그 후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해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하고 적격자를 선정해 감찰을 주고 관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행정권 등을 행사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등의 행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1952년(쇼와 27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으며 1954년
(쇼와 29년) 이후 다케시마를 실력 행사로 점거해 지금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서는 에도 시대를 ‘시대 구분 I’, 메이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를 ‘시대 구분 II’,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무렵까지를 ‘시대 구분 
III’,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표면화되어 가는 시기를 ‘시대 구분 IV’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시대 구분과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요 사건).

(2) 자료집의 평가

　이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1 다케시마에 대한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각의 결정에 이른 경위를 보여 주는, 1905년(메이지 38년)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관, 등기, 인허가, 징세 등을 통해 일본이 다케시마에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권 등을 행사해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 

대한 평가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2

자료집의 평가

연구 위원회 위원

위원

전 도카이대학 법학부 교수

쓰카모토 다카시(塚本 孝)

위원

간사이대학 법학부 교수

나카노 데쓰야(中野 徹也)

위원

일반사단법인 일본안전보장전략연구소 이사장

다카이 스스무(髙井 晉)(좌장)

※좌장 이하 일본어 50음순

위원 나가시마 히로키(永島 広紀)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1905년(메이지 38년)에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편입되고 시마네현 내에 그것이 고시된 경위와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해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권 등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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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를 둘러싼 동향

에도 막부 출범

1603년
게이초 8년

쇄국령

1633년
간에이 10년

1868년
게이오 3년

1868년
메이지 원년

1871년
메이지 4년

왕정 복고 
대호령

메이지 
정부 수립

번(藩)을 
폐지하고 
현(県)을 설치

1904년 2월 8일
메이지 37년

일러 전쟁 
개전

1905년 9월 5일
메이지 38년

일러 전쟁 종결

1939년
쇼와 14년

제2차 세계 대전 개전

1950년 6월
쇼와 25년

한국 전쟁 발발

1951년 9월
쇼와 26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45년 8월
쇼와 20년

포츠담 선언 수락
: 종전

중
앙

지
방

1900년(메이지 33년)에도 시대 1905년(메이지 38년) 1945년(쇼와 20년) 1953년경~

관
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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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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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시
마
의 

산
업 

이
용

울릉도에서 벌목과 어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케시마도 이용되게 됨

오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은 다케시마에서의 
사업에 대해 막부 최고 
관직인 로주(老中)의 
비공식적인 승낙을 얻음

다케시마에서도 막부 공인하에 도항,
 강치잡이, 전복 채취 등이 이루어짐

강치 어업자가 관유지 
사용 청원을 시마네현에 
제출(대략 5년마다 계속)

1906년-

오오야 가문이 울릉도에서 조우한 
조선인 2명을 데리고 돌아옴

1693년

막부가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울릉도 도항 허가

1618년(1625년)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

1696년

다케시마의 명칭을 정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

1905년 1월 28일

오사카 광산 감독국이 
신청자에게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권을 허가

1939년 6월 6일

포츠담 선언 수락
1945년 8월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의 명칭과 
소관을 고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

1905년 5월

1849년

시마네현이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외 3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 감찰 1장 교부

1905년 6월 5일

강치 어업자에게 관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

1906년-

시마네현의 허가하에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 해조와 조개류 채취 등이 
이루어짐

다케시마에서 여러 사업자에 
의해 강치잡이 등이 이루어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우리들(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됨

항복 문서 조인
일본 선박의 이동 금지
(SCAPIN-1)

1945년 9월 2일

각종 제한

GHQ 설치
1945년 10월 2일

다케시마를 극동 공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

1947년 9월/1951년 7월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장으로 재지정

1951년 7월

일한 정부 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표면화됨

1952년 1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1954년 9월 25일

점령하에서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이동이 

크게 제한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행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외 일부 도서로 

한정되어 다케시마를 포함한 영역이 

제외됨(SCAPIN-677 등)

다케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울릉도에 
도항한 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

프랑스의 포경선이 
다케시마를 ‘발견’. 
서양에서 리앙쿠르 
바위로 불리게 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

1951년 3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 일본 외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은 이 선언에 대해 공해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일본은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의 요구에 

강력히 항의. (1952년 1월 28일)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의 일부로서 포기할 

도서에 다케시마

(Dokdo)를 추가할 것을 

미국에 요구

1951년 7월 19일여
러 

나
라
의 

동
향

한
국
의 

동
향

연
합
국
의 

동
향, 

인
식

일
본
에
서
의 

동
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1951년 9월 8일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거부

1951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1952년 4월 28일

1953년 7월 12일-

순시선에 대한 총격 등 
사건 발생
한국인이 불법으로 상륙해 

있던 다케시마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총격과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

1954년 6월 11일

이후 다케시마가 

한국에 불법 점거됨

이후 1962년, 2012년 8

월에 제안. 한국은 모두 

거부함

각종 제한 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점령하에서의 각종 제한도 해제됨. 단, 

다케시마는 일미 안보조약에 근거해 폭격 

훈련 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다가(1952년 7

월) 약 8개월 후에 해제됨(1953년 3월)

미국,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에 남겨졌다고 인식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의 대여를 청원

1904년 9월 29일

시대 구분 I 시대 구분 IV시대 구분 III시대 구분 II
일본인의 다케시마 이용 시마네현 편입과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연합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취급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와 우리나라의 항의

조약 초안 작성에 참여한 
국가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공유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일본과 각국이 항의

※이른바 ‘러스크 서한’

자료 예:
도쿄 주재 영국 대사관의 보고(1953년)
밴 플리트 특명 대사 보고서(1954년)

1836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이 교섭

1693년

한국에 의한 ‘해양 주권 선언’평화조약 초안에 
대해 요구

한국이 해양경찰대를 
다케시마에 파견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설립(등기)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가 
진행됨(경쟁 상태가 됨)

1905년1904년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1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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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설명
（1）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일본 정부는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에 오키 섬(隠岐
島) 서북쪽 85해리에 있는 무인도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했다. 시마네현은 이를 현 내에 고시하고 관유지 대장에 

다케시마를 기재했다. 그리고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현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지정하고 특정 어업자에게 이를 

허가하였다.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 주체는 어업자가 조직한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인데 이 회사는 법인으로 등기되었다.

   이후 다케시마에 관한 어업 규칙이 개정되어 강치 어업에는 

현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다케시마에서 강치 어업을 허가받은 자는 

시마네현에 관유지의 대여 청원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서 대여료를 납부하였다.

   이처럼 시마네현에 편입한 후에 행정기관이 법령을 적용해 

다케시마를 관리하고 그 아래에서 민간인이 경제 활동을 벌여 

왔다. 즉,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권 

등을 행사해 왔다(※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총사령부(SCAPIN)의 지령에 

의해 행정권 등의 행사를 정지하는 범위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일본인이 다케시마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권 

등의 행사가 중단되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재개하게 되었다(※2).

   이 자료집에 수록한 자료는 1905년의 각의 결정에 관한 자료를 

비롯하여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권 등을 행사해 왔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자료의 내용은 다케시마의 관할, 등기, 과세, 산업 

단속, 인허가 등에 관한 것이다.

（2） 시마네현 편입에 이른 경위
예로부터 알려진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예로부터 알려진 존재이며 에도 시대

(1603~1868)에는 주로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849

년에 프랑스 포경선(리앙쿠르호)이 다케시마에 “리앙쿠르 바위”

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기에 다케시마는 메이지시대

(1868~1912)에 들어 리얀코, 란코 등 현지 호칭으로도 불렸다.

   1903년(메이지 36년) 무렵에는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가 

활발해져 같은 해 5월 오키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3)는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가 
사업으로서 유망하다고 생각해 다케시마에 십수 명을 파견했으며

(※4) 이듬해 4월에도 나카이는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등과 함께 다케시마에 도항하여 강치잡이를 했다(※5).

   그러나 같은 시기에 이시바시 마쓰타로(石橋松太郎),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가토 시게조(加藤重蔵) 등도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남획 상태가 되었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 대여 청원을 정부에 제출
   남획 상태를 우려한 나카이는 1904년(메이지 37년) 9월, 

정부에 다케시마에서 잘 관리된 강치 어업이 이뤄질 필요성을 

호소하며 다케시마를 10년간 대여하도록 청원했다.

   나카이는 대여 청원에 다케시마의 강치 상륙 지점이나 

어업작업소(漁舎), 선착장 등의 장소를 나타낸 약도 외에 
보충설명서를 첨부해 강치가 남획되고 있는 실정과 그 영향을 

설명하면서 자원 보호와 강치 어업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제안했다. 

또한 청원서 말미의 부도에서는 강치 상륙 지점을 빨간색으로, 

보호구역을 16개로 나눈 경계선을 점선으로 나타냈다(아래 그림).

(3)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 섬 이름을 ‘다케시마’로 정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하여 오키도사(다음 페이지 박스 부분 참조)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했다(→No.1).

　각의 결정의 제목 및 사무처리에 대해 내각 서기관실이 편찬한 

“건명록”(→No.2)에는 이 각의 결정의 제목과 사무처리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1905년 1월 10일 내각 서기관실이 

내무성으로부터 각의의 청의서를 접수하고 그것이 1월 11일 내각 

법제국에 회부되어 각의 결정 후 2월 2일에 내각 법제국에서 내각 

서기관실로 재가(천황 승인) 통지가 있었던 사실 등 일련의 경위를 

알 수 있다.

   각의 결정 전후의 경위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으로 정리한 바와 

같다.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각의 결정을 한 후 같은 

해 2월 15일에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 대해 다케시마의 

명칭과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하도록 훈령(지시)했고(→No.3) 같은 해 2월 22일에 

시마네현 지사는 오키도청에 대해 다케시마의 명칭, 소속과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훈령했다(→No.4).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이를 현 내에 고시했다(→No.5).

※1

※2

※3

※4

※5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칼럼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참조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시대별 주제 해설 III’ 참조

1864년(겐지 원년), 돗토리현 도하쿠군 오가모촌 출생. 규슈, 산인, 호쿠리쿠 등 각지에 체류했으며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조선 등에 도항하여 해삼, 전복잡이 등 수산사업 개발에 종사함. 오키 수산조합으로부터 어업 시험사업도 위탁받음.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자부로 입지전』(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소장)
‘수제 906호’ “다케시마 대여·강치 어업 서류”(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나카이 요자부로가 제출한 다케시마 대여 청원의 부도(附圖)(사본)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오키섬에서부터 서북 85리에 있는 무인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며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 소관으로 함.]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할 각의 결정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
소장: 국립공문서관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
분, 오키섬에서부터 서북 85리에 있는 
무인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며 
시마네현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p.15

No.1

“건명록” 수록 ‘무인도 (오키섬에서부터 서북 85리) 소속에 관한 건’
각의 결정의 건명록

1905년(메이지 38년)
소장: 국립공문서관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할 각의 
결정(→No.1)의 건명이 등록된 건명록. 
각의 결정 전후의 절차 흐름을 알 수 
있는 문서.

2

p.19

No.2

훈령 제87호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지시하는 훈령.

1905년(메이지 38년) 2월 15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각의 결정(→No.1)을 받아서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 대해 다케시마의 명칭,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이 된 
것을 고시하도록 지시한 훈령.

p.21

No.3

시마네현서(島根県庶) 제11호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다케시마의 행정사무를 
행하는 오키도청에의 훈령

1905년(메이지 38년) 2월 22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내무대신으로부터의 훈령(→No.3)을 
받아서 시마네현 지사가 오키도청에 
다케시마에 대해 훈령한 것(사본).

p.23

No.4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시마네현 지사에 의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고시

1905년(메이지 38년) 2월 22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내무대신의 훈령(→No.3)을 바탕으로 
시마네현 지사가 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한 고시.

p.25

No.5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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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을서(乙庶) 제152호’ ‘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37 비을(秘乙) 제337호 내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 ‘공문 유취’(국립공문서관 소장)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chapter02_section02_01.html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경위와 소관

1904년 9월 29일
오키에 거주하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 대여 청원을 정부에 제출

나카이 요자부로가 오키 열도(隠岐列島) 북서쪽에 위치한 ‘리얀코’ 
섬이라 칭하는 무인도(다케시마임)의 강치 어업 보전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이 섬을 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청원한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오키도청에 대한 훈령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가 현 내에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을 고시

각의 결정을 받아서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다케시마의 명칭과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의 오키도사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하도록 지시.

시마네현 지사는 오키도청에 대해 다케시마의 명칭, 소속과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훈령(지시)했다.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의 위치, 소속, 

명칭, 소관에 대하여 현 내에 고시하였다.

정부 내에서 대여 청원에 대해 검토

각의 결정(1905년 1월 28일)

   내무성에서 시마네현에 대해 의견 조회(1904년 10월 15일).

   시마네현에서 오키도청에 대해 ‘리얀코’ 섬(다케시마)을 오키도사 

소관으로 하는 것, 또한 이 섬의 명칭에 대해 의견을 조회했다(1904년 11월 15

일). 이에 대해 오키도청은 소관에 대하여 승낙하고 섬 명칭은 원래 

마쓰시마라고 불리는 섬과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섬 둘이 있다고 전해져 

울릉도가 다케시마로 여겨져 왔으나 해도로 보아 울릉도는 마쓰시마임이 

명백하므로 ‘다케시마’가 적당하다고 회답했다(1904년 11월 30일)(※4).

각의 결정을 위한 절차 개시(1905년 1월 10일)
　나카이 요자부로가 대여를 청원한 ‘리얀코’섬을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는 것을 각의에 자문하기 위한 문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내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5).

   ‘다케시마’의 명칭을 정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결정.

오키도청(장은 오키도사)에 대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지방제도 

중의 하나로써 현지사 밑에서 관할 

구역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임. 

1888년(메이지 21년) 각령 제3호에 

따라 시마네현 관하 오키국에 도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시마네현령 제51

호에 따라 도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1890년(메이지 23년) 칙령 225호에 

따라 도청은 각령보다 높은 칙령에 

따라 다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다.

   아울러 1909년(메이지 42년) 칙령 

54호에 따라 오키 섬이 정식으로 

도청을 두는 도지(島地)로 지정되었다. 

(오키도청의 관할 구역에 다케시마가 

명기되었다.)

   오키도청은 1926년(다이쇼 15년) 

칙령 147호 지방관관제가 개정됨에 

의해 폐지되며 그  대신 시마네현 

오키지청이 설치되었다.

※6

※7

※8

(4) 행정권 등의 행사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이 된 후 같은 현에 의해 여러 가지 

행정권 등이 행사되어 감.

① 다케시마의 관할

　시마네현의 지시(※6)에 따라 오키도청이 다케시마의 면적을 

조사하고 약도를 첨부하면서 보고하였다.(※7). 시마네현은 그 

내용을 관유지대장에 기재했으며(→No.6) 면적은 23정 3단 3

묘보(弐拾参町参段参畝歩)로 기재하였다.

　상기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는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는데, 이 점은 1909년(메이지 42년)에 칙령 54호에 따라 

도청을 두는 도지가 지정되었을 때 오키 도청의 관할 구역으로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No.7).

②등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현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하고 나카이 요자부로 외 3명에게 허가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자신을 대표 사원으로 하는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를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 등과 함께 

설립하고 1905년 6월 6일, 동 회사는 법인으로 등기되었다(→

No.8).

③산업 단속, 인허가　

   1905년(메이지 38년) 4월 14일, 어업 단속 규칙(1902년 

시마네현령 제130호)을 개정하여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허가 어업으로 하고(→No.9) 나카이 요자부로 외 3명에게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허가하며(※8) 이를 증명하는 

감찰을 1장 교부했다(→No.10).

1909년 (메이지 42년) 칙령 54호

오키섬에 도청을 두고 다케시마를 오키도청 
관할 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칙령

1909년 (메이지 42년) 3월 29일
소장: 국립공문서관

1909년 (메이지 42년)에 도청을 두는 
도지로 오키섬을 지정함과 동시에 
다케시마를 오키섬과 함께 다시 
오키도청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하는 
칙령.

p.31

No.7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등기의 공고

1905년 (메이지 38년) 6월 6일 (둥기)
1905년 (메이지 38년) 6월 15일 (관보)
소장: 국립국회도서관 (Digital Collections)

1905년 (메이지 38년)에 설립된, 
나카이 요자부로를 대표 사원으로 
하는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등기의 
공고. (관보)

p.37

관보 (제6586호)
No.8

시마네현령 제18호 (어업 단속 규칙 개정)
강치어업을 허가 어업으로 하는 어업 단속 규칙의 개정

1905년(메이지 38년) 4월 14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에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어업을 
추가한 어업 단속 규칙의 개정.

p.39

No.9
No.1 No.2

1905년 2월 15일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지시

No.3

No.4

No.5

시마네현농(島根県農) 제1926호
강치어업의 허가, 감찰 교부의 통지

1905년 (메이지 38년) 6월 5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나카이 요자부로, 가토 시게조,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로에게 
강치어업의 허가와 감찰 한 장을 
교부하는 것을 통지한 문서의 사본.

p.43

No.10

다케시마 관유지대장
다케시마가 등록된 시마네현 관유지대장

1905년(메이지 38년) 5월 17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오키국 관유지로서 다케시마가 등록된 
시마네현의 관유지대장. 시마네현 
지리계 작성.

p.27

No.6

‘갑토(甲土) 제4호(다케시마 면적의 건 상신서)’ ‘다케시마’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시마네현지 제90호’ ‘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강치 어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실적과 취업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오키도청에 의견을 조회한 후 허가 

대상자를 결정했다.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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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대표자가 된 

것을 나타내는 신고서를 시마네현에 제출하고(→No.11) 동 

회사를 설립한 것을 오키도사에게 신고했다(→No.12).

   이 당시의 어업 감찰 또는 그 사본은 현존하고 있지 않으나 

다이쇼 9년(1920), 쇼와 4년(1929), 쇼와 9년(1934), 쇼와 18

년(1943)에 교부된 어업 감찰 사본이 남아 있다(하시오카 

다다시게 자료로서 요나고시립 도서관에 복사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또한 오키 향토관에 복사물이 전시되어 있다→No.13).

　그 후 시마네현은 1908년(메이지 41년) 6월 30일자로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해 다케시마 및 주변 20정(약 2180m) 

이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고(→No.14) 1911

년(메이지 44년) 12월 30일자의 개정에 의해 다케시마 및 

주변 수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는 구역을 

부도로 나타냈다(→No.15).　

　이처럼 다케시마에서는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은 금지되어 

왔으나 1921년(다이쇼 10년) 4월 1일자로 시마네현은 강치 

어업자에 한해서 다케시마의 일정 구역 내에서 해조나 조개를 

채취하는 것을 허가하였다(→No.16).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로부터 시마네현에의 
대표자 신고서

1905년(메이지 38년) 6월 12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나카이 요자부로를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대표자로 정한 
것을 시마네현에 신고한 문서의 사본.

p.47

대표자 신고서(사본)

No.11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설립 신고서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설립의 신고서

1905년(메이지 38년) 6월 13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오키도사에게 제출한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설립 신고서의 
사본.

p.51

No.12

강치어업 감찰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어업 허가 증명(어업 감찰)

1920년(다이쇼 9년) 5월 5일 외
소장: 오키 향토관 (오키노 시마초
[隠岐の島町])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어업 허가 증명
(어업 감찰)의 사본. 1920년(다이쇼 9
년), 1929년(쇼와 4년), 1934년(쇼와 9
년), 1943년(쇼와 18년) 교부분.

p.65

No.13

시마네현령 제21호 (어업 단속 규칙 개정)
강치 어업자에 한해서 해조, 조개류의 채취를 허가

1921년(다이쇼 10년) 4월 1일
소장: 시마네 현립도서관

1921년 4월, 시마네현은 시마네현령 
제54호(어업 단속 규칙)를 개정하며 
강치 어업자에 대해 허가 해면에서 
해조, 조개류의 채취를 허가했다.

p.89

No.16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다케시마 강치잡이 성적도 메이지 38년’ “다케시마”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의 어렵 실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케시마 관계 사진’: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34년(쇼와 9년)에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다.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강치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는 규칙 개정

1908년(메이지 41년) 6월 30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시마네현 어업 단속 규칙이 개정되며 
다케시마와 그 주변 20정(약 2180m) 
이내에서의 강치어업 이외의 어업이 
금지되었다.

p.75

시마네현령 제48호 〔어업 단속 규칙〕
No.14

시마네현령 제54호
강치어업 이외의 어업 금지 구역을 도시

1911년(메이지 44년) 12월 30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어업 단속 규칙이 개정되며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어업 이외의 
금지가 계속됨과 동시에 그 범위를 
부도(附圖)로 나타냈다.

p.81

No.15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케시마 자료집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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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네현 지사 허가 아래에서 강치 어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05년(메이지 38년) 7월,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던 강치 어업자에 대해 오키도청이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다케시마에 영조물 건설을 예정하고 있던 사세보 진수부

(鎮守府)가 시마네현에 단속을 의뢰해(→No.17) 시마네현이 
오키도사에게 경찰서장과 협의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전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No.18, No.19).

　1935년(쇼와 10년) 5월에는 오사카 광산감독국에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 청원이 제출되었고 1939년(쇼와 14년) 6월 6일, 
다케시마 인광 시굴이 허가되었다. 이를 상공성(商工省)이 같은 
해 9월 19일자 ‘관보’(제3813호)에 공고하였다(→No.20).

④과세 등

　시마네현은 1906년(메이지 39년) 3월 1일자로 현세 부과 

규칙(1901년(메이지 34년) 시마네현령 제11호)을 개정해 

새롭게 강치 어업의 세액을 정하며 세목에 추가했다(→No.21).

　나카이 요자부로는 관유지 사용 허가 청원을 제출해 허가를 

취득했고 그 허가 청원은 5년마다 제출되었다(아래 그림의 예). 

관유지 사용자는 사용료를 매년 지불했고 이는 국고에 

납부했다.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에는 징수 상황을 기록한 

대장이 남아 있어 일본은행에 납부(4엔 70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No.22).

강치 어업자에게의 위생면에 관한 지도의 통지

1905년(메이지 38년) 7월 4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사세보 진수부 장관이 시마네현에 
대해 껍질을 벗긴 강치 고기의 해안 
투기에 위생면에서 고언을 하며 강치 
어업자를 단속하도록 요청한 문서
(사본)

p.93

좌진기밀(佐鎮機密) 제7호의 49
No.17

위(衛) 제706호
시마네현이 오키도사에게 단속을 지시하는 문서

1905년(메이지 38년) 7월 22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사세보 진수부 장관으로부터 단속 
요청을 받은 시마네현이 오키도사에게 
경찰서장과 협의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문서(사본).

p.97

No.18

을위(乙衛) 제26호
강치 어업자를 지도했음을 보고하는 문서

1905년(메이지 38년) 7월 26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오키도사가 시마네현에 대해 
다케시마의 강치 어업자에게 설시를 
실시하고 실행을 위한 승낙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현에 보고한 문서
(사본). 

p.99

No.19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 청원 허가의 공고

1939년(쇼와 14년) 6월 6일 (하가)
1939년(쇼와 14년) 9월 19일 (관보게재)
소장: 시마네 현립도서관

1934년 (쇼와 9년) 5월,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 청원이 제출되었고 1939년 
(쇼와 14년) 6월 6일자로 신청자에게 
허가된 것을 공고한 관보.

p.101

인광 시굴 청원 허가
No.20

현세 부과 대상에 강치어업을 추가하는 규칙 개정

1906년(메이지 39년) 3월 1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시마네현은 현세 부과 규칙을 개정할 
때 영업세의 과목(어업 채조[漁業採
藻]) 중에 강치잡이를 추가했다.
과액은 “연세금 매출액 천분의 십오(年
税金上リ高千分ノ十五)”로 했다.

p.103

시마네현령 제8호 (현세 부과 규칙)
No.21

관유지(다케시마) 사용료 징수 기록

1925년(다이쇼 14년) 5월 14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1925년(다이쇼 14년)도분의 관유지 
다케시마 사용료 4엔 70전의 징수 
기록. 일본은행에 납부되었다. 지불한 
사람은 사이고초(西郷町)의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대표 사원 
나카이 요자부로.

p.109

관유물 대하료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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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1905년(메이지 38년) 1906년(메이지 39년) 1939년(쇼와 14년)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가 성행하여 
1904년(메이지 37년)에는 과당 경쟁이 됨

시마네현의 허가하에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가 이루어짐

1912년

시마네현 편입을 각의 결정
1905년 1월 28일

내무장관이 고시를 지시
1905년 2월 15일

내무성이 의견 조회
1904년 10월 15일

시마네현이 의견 조회
1904년 11월 15일

나카이가 대여를 청원
1904년 9월 29일

오키도청이 회답
1904년 11월 30일

1906년 3월 27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현지조사

③산업 단속, 인허가(어업 관련)

③산업 단속, 인허가(어업 관련)

관유지 차용 청원 제출
1906년 4월 30일

관유지 차용 청원 제출
1910년 6월 25일

관유지 차용 청원 제출
1915년 4월 30일

강치 어업 허가
1905년 6월 5일

강치 어업 추가
1905년 4월 14일

강치 어업 허가 청원
1915년 4월 30일

강치 어업 허가 청원
1910년 6월 25일

강치 어업 허가 청원
1907년 6월 28일

각의 결정과 건명록

수록 자료

⑤과세 등

시마네현이 편입을 고시
1905년 2월 22일 1905년 5월

관유지 대장에 등록

시마네현이 오키도청에 훈령
1905년 2월 22일

강치 어업자 단속
1905년 7월 26일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 금지
1908년 6월 30일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 금지
1911년 12월 30일

다케시마의 김과 전복 채취를 허가
1921년 4월 1일

No.1 No.2 No.3

No.5 No.6

No.4

칙령으로 다케시마를 
오키도청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

1909년 3월 29일 No.7

인광 시굴권 허가
1939년 6월 6일 No.20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등기
1905년 6월 6일

No.8

관유지 사용료 설정
1906년 7월 2일 No.22

세목에 강치 어업 추가
1906년 3월 1일 No.21

No.9 No.10 No.13

No.17 No.18 No.19 No.14 No.15 No.16

강치 어업 허가 청원
1905년 5월 20일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설립
1905년 6월 6일

No.11 No.12

1920년 4월 29일, 
1921년 4월 2일, 
1926년 3월 17일에도 
관유지 차용 청원 제출

※1916년(다이쇼 5년) 6월까지는 연간 
   4엔 20전, 같은 해 7월부터 연간 4엔 70전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②등기 ①다케시마의 관할

①다케시마의 관할

1905년 8월 19일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를 시찰

1907년 1934년

No.1

13
14

나카이 부탁을 받아서 내무성은 
외무성과 시마네현에 무인도
(다케시마)에 대해 조회

다케시마의 명칭을 정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고시하도록 지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를 대표 
사원으로 하는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가 
등기되어 관보에 공고(6월 15일)

시마네현이 오키도청에 섬의 
명칭, 소관에 대해 의견 조회

오키도청이 소관을 승낙하고 
섬의 명칭은 ‘다케시마’가 
적당하다고 시마네현에 회답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현 내에 고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

시마네현 지사가 오키도청에 
다케시마의 시마네 편입에 대해 훈령

시마네현이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현지사의 허가 어업에 추가

시마네현이 나카이 요자부로 외 3
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하고 
감찰을 교부

오키도청이 강치 어업자에게 
다케시마에서의 폐기물 투기에 
대해 주의, 단속

나카이 요자부로가 무인도인 
리얀코 섬의 대여를 정부에 청원

나카이가 제출한 강치 어업 허가 
청원은 같은 해 5월 20일자

나카이 요자부로 등 4명이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를 설립. 대표자와 설립 
취지를 신고

칙령으로 오키 섬을 도청을 둘 도지(島地)로 지정하고 
다케시마를 오키도청의 관할
※정식으로 칙령에 따라 다시 지정되었다.

신청이 있었던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 
청원에 대해 오사카 광산감독국이 허가. 
상공성이 같은 해 9월 19일자 관보(제3813
호)에 공고

시마네현은 현세 부과 규칙의 
영업세 과목에 강치 어업을 
추가하였다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 및 주변 20정 
이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 및 주변 지정 
구역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금지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강치 어업자에 의한 다케시마 및 주변 지정 
구역에서의 우뭇가사리, 김, 미역, 소라, 
전복 등의 채취를 허가

시마네현은 강치 어업자에 대해 
다케시마의 관유지 사용료를 연간 
4엔 20전으로 설정, 이후 징수

나카이 요자부로가 관유지(다케시마) 
차용 청원을 제출(기간은 1906년 6
월부터 1911년 5월까지 5년간)

나카이 요자부로가 관유지(다케시마) 
차용 청원을 제출(기간은 1911년 7
월부터 1916년 6월까지 5년간)

나카이 요자부로가 관유지(다케시마) 
차용 청원을 제출(기간은 1916년 7
월부터 1921년 6월까지 5년간)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강치 
어업 허가 청원을 제출(계속분)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강치 
어업 허가 청원을 제출(계속분)

나카이 요이치(요자부로의 사업 승계자) 
등이 강치 어업 허가 청원을 제출(계속분)

시마네현이 황태자 전하
(훗날의 다이쇼 천황) 행차 
시 ‘시마네 사진첩’
(다케시마가 포함된 사진집)
과 강치 가죽을 헌상

시마네현이 “시마네현 산업 요람”
에 다케시마에 대해 기재. 
“시마네현 안내”, “시마네현지(島根
縣誌)”, “오키도지(隠岐島誌)” 
등에도 기재(1912년~)

돗토리현 수산시험장이 
다케시마 주변 해역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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